
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
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
으로 인정한 결정

1. 개요1

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에 지분율 100%인 미국 등 소재 해외자회사들(이하“쟁점자회사들”)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들에 대한 대부

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일단은 채권가액 그대로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삼았습니다. 그 뒤 주식의 취득가액(채권금액)과 주식시가(보충

적평가액)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였습니다. 처분청은 손금산입을 부인하면서 채권금액 그대로가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이어져야 맞다고 보

았습니다.

 

2. 결정의 요지

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"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'취득 당시의 시가'로 한다"고 정하고 있

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출자전환은 신주발행이라는 자본거래이므로 손익이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

조세심판원은 우선 주식의 취득원가를 일단은 채권가액을 그대로 적은 장부처리는 무의미하고 채무의 출자전환은 손익거래라고 보면서

청구법인의 순자산의 증감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.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의 시가이므로 채

권가액과 주식의 차액은 순자산감소액으로 손금이라는 것입니다. 

 

3. 시사점

이 사건은 앞서 본 두번째 대법원 판결{“Case Update” [1] 2) 대법원 2026. 4. 30. 선고 2025두34763 판결}과 동전의 앞뒤 관계입니다.

채권의 출자전환에서 채권과 주식시가의 차액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면제익이라면,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금이 생겨야 논리

가 통합니다. 이미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2이 있는 사안입니다.

 

https://www.shinkim.com/kor/media/lawinfo/497


1 조심 2025중3675, 2026. 4. 8.
2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5두46239 판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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